
• 신학기, 인사이동명목으로직무관련자로부터금품, 선물등수수금지
(☞금지금품제공및제공의의사표시를받았을경우,즉시소속기관장에게서면신고)

• 공직기강해이, 직장분위기저해행위금지
(☞복무ㆍ보안규정준수철저, 초과근무부정수급금지, 성희롱ㆍ갑질등직장괴롭힘금지)

• 업무처리지연ㆍ해태등소극행정금지
(☞적극행정운영규정준수)

• 정치적중립의무위반행위금지
(☞ 2023. 4. 5. 실시하는울산광역시교육감보궐선거관여행위금지)
















